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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 제15526호, 2018.3.27., 타법개정]

건축법
[법률 제15594호, 2018.4.17., 일부개정]

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①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, 계단, 출입
구,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(消火栓), 저수조(貯水
槽),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
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①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 저수
조(貯水槽),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.

  ② ∼ ④ (생  략)   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제50조의2(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) ①·② (생  
략)

제50조의2(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) ①·② (현
행과 같음)

 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
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
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
다. [본조신설 2011.9.16]

  ③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제50조까지- - - - - 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
-. - - - - - - - - - - - - 

제64조(승강기) ①·② (생  략) 제64조(승강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  <신  설>  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
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
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	건축법(신구조문대비표)
	책갈피
	건축법(신구조문대비표)



